
◉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-12호

　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제20호에

따라 「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·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

니다.

2025년 02월 14일

화학물질안전원장

「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·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」고시 일부 개정(안) 

행정예고

1. 개정 개요

  ｢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․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｣('19.1.1. 시행)에 신규 표준시

험절차* 추가와 기존 표준시험절차 수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

  *「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 표시기준」고시에 따라 안전기준이 지정된 화학물질의 

제품 내 함량 분석을 위한 시험방법

2. 주요 내용

가. 나이트로메탄 등 36종 화학물질에 대한 신규 표준시험절차를 고시에 수록

   - 표준시험절차 제정(붕산 등 7종), 개정(시트로넬라오일 등 29종)

   - 아조염료물질 군 20종의 경우 절차서 1개 적용

나. 기존 시험법 고시 표준시험절차 중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

   - 피레스럼, EDTA, 차아염소산, 하이드로퀴논 등에 대한 시험법 고시 내 표준시험절차 개선안 

마련(전처리법 보완, 정량한계 변경, 오기 등 정정)

<주요 기존 고시 변경 사항>

물질 보완 전 보완 후

피레스럼 시료를 분석용기에 덜어 무게 측량 시료를 용기 전체무게로 시료 무게 측량

EDTA EDTA 염의 환산 식 부재 EDTA 염의 환산 식 추가

차아염소산 함량결정 시 희석배율 미고려 함량결정 시 희석배율 추가

하이드로퀴논 시료 전처리시 적절한 용매 사용 부재 시료 전처리시 적절한 용매 사용 정보 추가

강도 및 누수
다회사용형 습기제거제 강도 실험 정보 

부재

다회사용형 습기제거제 강도 실험 정보 

추가

아조염료 아조염료 분석 시 위양성 해결 방안 부재 아조염료 분석 시 위양성 해결 방안 추가



3. 의견 제출

｢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․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｣ 고시 일부 개정(안)에 대하여 

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·단체는 2025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

안전원장(유해성관리과, 전화 032-560-8618, 전자우편 yijinwuk777@korea.kr)에게 제출하여 주

시기 바랍니다. 고시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   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  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   다. 기타 참고사항


